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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장충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독서실 내 공실 
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방안으로 비영리 법인 단체에 임대 계약을 
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Ⅰ 관련근거

  ❍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수탁자의 의무)
  ❍ 장충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4조(양도·양여 금지)
  ❍ 장충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독서실 운영개선안(중구시설관리공단2015.06.15.)

Ⅱ 추진방향

  ❍ 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효율성 도모
  ❍ 비영리 공익법인 단체 유치로 향후 다양한 연계 문화사업 추진 모색 

Ⅲ 운영현황

  ❍ 실별 운영현황

구 분 면 적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요금 비고

헬스장 412.85㎡
월~금: 06:00~22:00
토,일,공휴일: 09:00~18:00

2,4주 일요일 
및 명절연휴

중구민 40,000원
타구민 45,000원

독
서
실

제1실
178.6㎡
(138석)

하절기(3~10월): 06:00~22:00
동절기(11~2월): 09:00~18:00
토,일,공휴일: 09:00~18:00

명절 연휴
정기권 15,000원
일일입장 500원제2실

189.1㎡
(100석)

공용면적 96.56㎡

 ※ 2013년 8월부터 남·녀 독서실 통합 운영으로 제2실은 공실 상태임 



Ⅳ 계약개요

  ❍ 면   적 : 206.6㎡(제2실 189.1㎡+공동창고 17.5㎡)
  ❍ 주요 계약사항
    - 임대인 :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

    - 임차인 : (사)한국인성교육협회(이사장 : 홍승신)   

    -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1년

    - 임대료 : 연간 임대료 10,514,702원(비과세)
 [ 임대료 산출내역 ]

재산평가액(단위:원)
연간 임대료

(재산평가액*대부율)
건물평가액

(2014년 시가표준액
2,330,240천원)

부지평가액
(2014년 개별공시지가

4,483,785천원)
계

2,230,240,000원*206.6㎡/
4,637.27㎡

=103,817,027원

4,483,785,000원*206.6㎡/
1,740㎡×(1/5)

=106,477,009원
210,294,036원

210,294,036원×
(50/1,000)

= 10,514,702원

 ※ 총 임대공간 206.6㎡ 기준 (제2실 189.1㎡+ 공용 17.5㎡)
 ※ 『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』 제27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
     제1항 : 재산평가액 = 건물평가액 + 부지평가액
     제3항 : 3층 이상 건물의 4층 사용 = 부지평가액 × 1/5
 ※ 『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』 제25조(대부료의 요율)
     제1항 : 재산평가액 × 50/1,000이상

Ⅴ 검토의견

  ❍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센터 내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해
    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,
  ❍ 비영리 공익법인 단체 유치로 향후 공단과 연계한 다양한 공익문화사업
     추진도 가능하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Ⅵ 향후계획

  ❍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계약 승인 통보.  끝.

    


